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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정이유

- 오피스텔 용도비율은 상 법에서 도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임되지 않아·   

제 조제 항  의무비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 58 3

제 조제 호  제 호는 동조 제 호  제 호와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  - 61 6 7 3 4

하고자 함 . 

2. 수정내용

제 조제 항 앞단  58 3 “주거용 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

면 부 시설의 면 을 포함한다 이 체 연면 의 퍼센트 의무비율 이( ) 30 ( )

상으로 하며 를 삭제” 하고 후단 용 률 부 시설의 용 률을 포함한다, “ ( )

은 을 용 률 부 시설의 용 률을 포함한다” “ ( )을 로 한다” . 

제 조61 제 호  제 호를 삭제6 7 하고 제 조제 호  61 3 “자문 을 ” “심의  

자문 으로 같은 조 제 호  ” , 4 “자문 을 ” “심의  자문 으로 한다” .

3. 신구조문 비표 붙임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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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구조문 비표ㆍ

제 조 주민 견   등6 ( ) 

현행과 같 ( )① ∼ ③

제 조 주민 견 청취8 ( )

현행과 같 ( ) ① ∼ 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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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도지역안에  적58 (

률)

 --------------------------① 

-------------------------- 

시행지 에 강화  규제내  

는 경우에는 --------------.

현행과 같 ( )② 

   

제 조 도지역안에  적58 (

률)

좌 동 ( ) ①

좌 동 ( )② 

제 항제 호부터 제 호 지 1 7 9③ 

   

제 조 능 현행과 같61 ( ) ( )

현행과 같 1 2 ( )∼ 

제 조 능61 ( )

현행과 같 1 2 ( )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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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 안한 도시계획안에 3. 

대한    문

그 에 도시계획과 련하여 4. 

시  부 한 사항에 대한   

   문

현행과 같 5. ( ) 

6. 시  결정하는 도시계획

심  또는 문

시  안한 도시계획안에 3. 

대한    심   문

그 에 도시계획과 련하여 4. 

시  부 한 사항에 대한   

   심   문

좌 동 5. ( )

삭 제6 7 ( )∼ 

제 조   능71 ( ) 

현행과 같 ( ) ①

현행과 같 ( ) ②

현행과 같 1 3 ( ) ∼ 

업무   


